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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 2019. 8. 29(목) /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항공산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도곤, 사무관 노지훈
∙☎ (044) 201-4219, 4223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
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.  

□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위하여,

‘18.10월에 「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」를 통하여 

항공사업법령에 따른 면허기준과 심사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.

*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결격사유, 자본금, 항공기 도입계획, 사업계획의 적정성,
재무능력, 항공안전, 이용자 편의 등으로 구성

ㅇ 이번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, 면허자문회의

등 법령상 절차 뿐만 아니라, 내부 T/F, 국책연구기관(교통연구원)의

전문검토,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8.29. 한국경제) >

ㅇ 신규 항공사,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
- 항공운송사업 면허 따자마자 경영권 다툼, 면허 취소 가능성도
- 신규 LCC 심사가 지역 숙원 사업 해소 기회로 변질되어 졸속심사 비판

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항공산업과 노지훈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